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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U는 2024년 인공지능법을 제정하면서 AI 규제샌드박스를 독립된 장(Chapter)

으로 편제하고, 위험기반 규제 의무의 부과와 그 준수 지원을 동일한 법체계 안에

서 연계하였다. 반면, 한국은 2025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고영향 AI 등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AI 규제샌드박스는 독자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실증특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하는 데 그쳐, EU의 규제 의무는 수용하면서 규제 준수 지원 장치는 수용하지 않

은 선택적 이식의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규범적 성격・운영
절차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AI 규제샌드박스 시행법 초안(2025.12.)・Digital
Omnibus on AI(2025.11.)의 개정 사항 및 스페인을 비롯한 EU 회원국의 이행 현

황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EU AI 규제샌드박스의 규범적 본질이 규

제대화를 통한 규제학습에 있음을 밝힌다. 또한, AI 규제법이 부재한 미국 및 싱

가포르 샌드박스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을 보유한 EU와 한

국에서는 ‘규제대화형’ AI 규제샌드박스 모델의 설계가 보다 적합하다는 점을 제

시한다. 한편, 한국의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인허가 면제를 본질로 하는 실증특례

에 편중되어 있어,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 의무에 대한 준수 지원 수요에 대응하

기 어렵고, AI 규제샌드박스의 독립된 법적 근거, 개인정보 처리 특례, 감독기관

간 조정 기구, 규제학습 환류 메커니즘이 모두 결여되었음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정

비 방향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기존 실증특례는 유지하되 인공지능기본법상

AI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신설하여 양 제도가 상호 보완하는 ‘이원적 운영 구조’를

정립한다. 둘째, AI 기술의 혁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익성・규제학습 필요

성・규제환류 확장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한국형 선정 기준을 수립한

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립성 원칙을 샌드박스 상황에서 실질화하여, 공익

목적에 한정하는 EU와 달리 상업적 혁신 목적의 AI 개발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처리 특례를 신설한다. 넷째, 샌드박스 계획 및 종료보고서의 법률상 의무화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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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공지능 기술은 자율적 의사결정, 대규모 데이터 처리, 특정 산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종래의 분야별・부처별 규제 접근

으로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규제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와 같이,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기술 발전으로 인해 기존 규제의 일방

적인 적용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해당 사안에 한정하여 규제를 조정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1)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이러

한 규범적 취지를 입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나, 그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다.2) 유례없는 속도로 진화하는 AI 기술은

전형적인 규제지체의 대상이므로, AI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은 시급한

입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U는 20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

(이하 ‘EU 인공지능법’)3)을 제정하면서 AI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독립된

장(Chapter)으로 편제하여 가장 먼저 입법적으로 대응하였다. 우리나라는 2025

년 1월,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인공지능법인 “인공지능 발

1) 이원우,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적 대응을 중심으

로,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1, 19면.

2) ‘임시허가제도’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구분하며, 후자를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명명한다.이원우, 위의 논문, 20면; 이원우, 신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입법의 현황

과 과제,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9, 143면, 147면.

3) EU 인공지능법은 2024년 7월 12일 EU 관보에 게재되고,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OJ L, 2024/1689, 12.7.2024.

회 정례 보고・규제심사 연계 등 강행적 규제환류 경로를 확보한다. 다섯째, 실증

특례와 AI 규제샌드박스 양 트랙의 정합성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지정한다. 여

섯째, 기존 AI 인프라 생태계와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규제기관의 역량 한계를 보

완한다.

주제어 : AI 규제샌드박스, 인공지능기본법, EU 인공지능법, 규제학습, 규제환류, 실증특례, 
Digital Omnibus o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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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76호)”(이하 ‘인공지능기본

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육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고

영향 AI・생성형 AI・고성능 AI 등에 대해 규제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체계를 상당 부분 참조한 것으로 평가된다.4) 그러나

정작 법률상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AI 규제샌드박스’에 관하여는 인공지능기

본법 내에 독립된 조항을 두지 않고, 기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

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상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

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EU 인공지능법

상 규제 체계의 외형은 수용하면서도, 규제 준수 지원 메커니즘은 온전히 수용

하지 않은 ‘선택적 이식’의 양상을 보인다.5)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제Ⅱ장에서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규범적 성격・운영 절차 등을 분석하고, 나아가

2025년 말 발표된 “AI 규제샌드박스 시행법(implementing acts) 초안”(이하

‘시행법 초안’)6), “Digital Omnibus on AI”7)의 샌드박스 개정 사항, 스페인 등

EU 회원국의 AI 규제샌드박스 이행 현황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한다. 제Ⅲ장에

서는 이를 비교 준거로 삼아 한국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인공지능기본법

상 규제샌드박스 관련 조항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한 뒤, 한국형 AI 규제샌드

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기존 선행연구와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EU 인공지능

4)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향 AI 규제, 안전성・투명성 의무 등의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EU 인공지능법의 영향을 받았다. 김현경,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82면, 90∼91면.

5) Teubner는 이식된 법제도는 수용국의 법적・문화적 맥락에서 외부 규범의 의미가 재구성

또는 변형 된다고 지적한다. Gunther Teubner, Legal Irritants: Good Faith in British

Law or How Unifying Law Ends Up in New Divergences, Modern Law Review, Vol.

61, No. 1, 1998, p.12.

6) European Commission, Draft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4/1689 as regards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implementation, operation and supervision of AI regulatory sandboxes, 2

December 2025.

7) 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Digital Omnibus on AI를 통해 현행 인공지능법의 개정 사

항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의 의미와 샌드박스 관련 개정 사항은 II장에서 후술한다.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s (EU) 2024/1689 and (EU) 2018/1139 as regards the simpl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Omnibus on

AI), COM(2025) 836 final, 19 November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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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뿐만 아니라, 시행법 초안, Digital Omnibus on AI 개정 동향, EU 회원국의

운영 사례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EU와 한국은

포괄적 AI 규제 입법 국가로서 미국・싱가포르와는 상이한 규제철학과 모델을
가진다는 점에서,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상호학습이라는 규제대화에 초점을 맞

추어 비교・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한국의 규제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법제 정비

방향을 제안한다.

Ⅱ.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 제도 검토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의 정의는 학계・기관・국제기구에 따라

다양하다. 2015년 세계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규제샌드박스를 일반적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통제된

환경에서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학계에서는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제한적 범위 내에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조정하거나 맞춤형 지침을 부여하는 실험적인 법

제도로 정의한다. OECD는 국가 당국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험의
기회를 부여하되, 참여 기업에게는 특정 법적 요건이나 규제 의무를 한시적으

로 면제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이를 종합하면, 규제샌드박스란 국가가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가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라 할 수 있겠다.8)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는 기술 혁신을 도모하면서 일시적 규제

면제(exemption)보다는 복잡한 법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대화(dialogue)’

의 장치로 설계되어 있다.9) 이하에서는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와 규범적 의의를 검토하되, 제Ⅲ장에서 한국 제도와의 비교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준거를 확보하는 데 그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8) 강혜경/함인선, EU 인공지능법, 마로니에, 2024, 144∼145면.

9) Nathan Genicot/Thiago Guimaraes Moraes, Exploring the boundaries of AI regulatory

sandboxes under the AI Act: flexibility and real-world testing, Cambridge Forum on

AI: Law and Governance, Vol. 1, 2025,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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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근거와 규범적 의의

1) 법적 근거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혁신 친화적인 AI 시스템을 시장 출시 또는

서비스 개시하기 전에 엄격한 규제 감독하에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AI

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EU 인공지능법

은 시민의 건강, 안전 및 기본권에 위협이 되는 위험을 규제하는 동시에, EU

내 AI 생태계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조치로서 AI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명문화하였다.

EU 인공지능법은 제57조에서 제63조에 걸쳐 ‘AI Regulatory Sandboxes’를

독립된 제6장(Chapter Ⅵ, Measures in Support of Innovation)으로 편제하고,

전문(Recital) 제138항부터 제146항에 걸쳐 AI 규제샌드박스(실제환경에서의

테스트 포함)에 대한 입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10) AI 규제샌드박스

를 법률 내 독립적으로 편제한 점은 종래의 핀테크 샌드박스와 근본적으로 구

별되는 지점이다. 기존 핀테크 규제샌드박스가 대부분 법적 근거나 투명한 운

영 규칙 없이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규제기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했

다면, AI 규제샌드박스는 법률 내에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임시적 실

험 도구가 아니라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 제도로서 설

계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11) 즉, 2015년 영국 FCA의 핀테크 샌드박스

가 명시적 입법이기보다는 금융 규제기관의 재량에 따른 행정적 조치로서 최

초였다면, EU 인공지능법은 AI 전용 규제샌드박스를 포괄적인 AI 법률 차원

에서 편제한 최초의 법률이다.12) 또한, EU 인공지능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10) 현행 EU 인공지능법 AI 규제샌드박스 조항인 제57조∼제63조는 2021년 법안 제안 당시

제53조∼제55조에 해당하던 규정이 입법 과정에서 대폭 확충된 것이다. 서창배, 유럽 AI

법안에 있어 데이터 위험관리 - GDPR 제35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81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421∼422면.

11) Deirdre Ahern, Operationalising AI regulatory sandboxes under the EU AI Act: the

triple challenge of capacity, coordination and attractiveness to providers, Cambridge

Forum on AI: Law and Governance, Vol. 1, 2025, p.10; 이에 대하여, EU 인공지능법이

샌드박스를 제6장 ‘혁신 지원 조치’로 명시적으로 분류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할애함으로

써, 규제샌드박스에 ‘제도적 품격(institutional dignity)’을 부여하고, AI 영역에서 혁신과

실험을 촉진하는 역할을 ‘공식화(formalises their role)’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Filippo

Bagni, Regulatory sandboxes as a bridge between AI and cybersecurity: exploring the

interplay between the AI Act and the Cyber Resilience Act, Regulatory Sandboxes for

AI and Cyber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for Stakeholders (Filippo Bagni/Fabio

Seferi eds.), Cybersecurity National Lab・SERICS, 2025,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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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설립에 관한 강행적인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도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2) 정의 규정

EU 인공지능법 제3조제55호는 AI 규제샌드박스를 AI 시스템 제공자 또는

예비 제공자가 규제 감독 하에 제한된 기간 동안 샌드박스 계획에 따라 혁신

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학습・검증・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할
당국의 통제된 프레임워크(controlled framework)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통제

된 프레임워크’, ‘감독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적극적 역할’, ‘제한된 기간’이라

는 샌드박스의 공통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동 조 제57호에서는 AI 시스템을

실험실이나 시뮬레이션 환경이 아닌 실제환경에서의 의도된 목적에 따라 임시

적으로 테스트하는 ‘실제 환경 조건에서의 테스트(testing in real-world conditions,

TRWC)’도 추가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AI 시스템이 인공지능법의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시장 진입 전에 평가 및 검증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13)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은 보다 정확한 테스트 결과를 담보하고 법률 준

수 여부 판단의 모호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제도의 목적과 규범적 성격

(1) 목 적

EU 인공지능법은 AI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을 아래의 다섯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제57조제9항). 첫째, 인공지능법 및 기타 적용 가능한 EU 및 국내법 준수

에 관한 법적 확실성 제고, 둘째, 샌드박스 참여 당국 간 협력을 통한 모범사

례 공유, 셋째, 혁신・경쟁력의 증진 및 AI 생태계 발전 촉진, 넷째, 증거에 기
반한 규제학습에 기여, 다섯째,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AI 시

스템의 EU 시장 접근 촉진 및 가속화이다.

한편, EU 학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을 기존 규제의 적합성이나 해석

12) Armando Guio Espanol/Pascal D. Koenig, Regulatory sandboxes for AI in the majority

world: a learning-centric approach to legal adaptation, Cambridge Forum on AI: Law

and Governance, Vol. 1, 2025, p.12; 다만 EU 인공지능법 제안 당시(2021년 4월)에는 동

법이 최초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더 먼저 발효된 상호운용가능유럽법(Regulation (EU) No

2024/903)이 규제샌드박스를 공식적으로 설립한 최초의 EU 법률이 되었다. Bagni, 앞의

논문, p.58.

13) Genicot/Moraes, 앞의 논문, p.10.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연구 / 강혜경, 이성엽  109

을 테스트하여 입법자 등에게 규제적 시사점을 주기 위한 ‘규제 테스트(regulatory

testing)’와 규제당국의 감독 아래 규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서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도모하는 ‘제품 테스트(product testing)’로 유형화
한다. 이 구분에 따르면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는 양자의 중간 지

대에 위치한다.14) 법적 확실성 제고(첫째)와 규제학습(넷째)은 규제 테스트의

요소를, 혁신 촉진(셋째)과 시장 접근 가속화(다섯째)는 제품 테스트의 요소를

각각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네 번째의 ‘규제학습 목적’이 AI 규제샌드박스의 성격을 규정하

는 핵심 요소이다. 영국 FCA는 핀테크 샌드박스의 참여 자격 요건으로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점진적 개선이 아닌 ‘파괴적 혁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I 기

술의 가치는 급진적 재창조보다는 기존 프로세스의 점진적 고도화를 통해 발

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핀테크의 ‘파괴적 혁신성’ 기준을 AI 규제샌드박

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EU 인공지능법은 AI

규제샌드박스를 제6장(혁신 지원 조치)에 배치하여, 혁신성이 제도적 기저에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선정기준으로 급진적인 혁신성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다. 오히려, 핵심 참여 요건으로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하

고 있다(전문 제139항). 즉, 혁신성 자체보다는 해당 프로젝트가 기존 규제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규제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규제 준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학습의 계기가 되는지가 더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15) 이러한 측면에서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의 핵심 목적은

‘규제학습(Regulatory learning)’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규제학습이 유효하게 작동하려면, 샌드박스 실험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결과가 법령 정비나 가이

드라인 개선 등 구체적인 규제환류로 이어지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

한 규제학습 환류 메커니즘이 결여될 경우, 샌드박스는 제도적 파급력 없는 개

별적・일회적 실험에 머물 수밖에 없다.16)

14) Giuseppe Mobilio/Matteo Giannelli, Legal basis for regulatory sandboxes: key aspects

for a coher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Regulatory Sandboxes for AI and

Cyber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for Stakeholders (Filippo Bagni/Fabio Seferi

eds.), Cybersecurity National Lab・SERICS, 2025, pp.34∼35.
15) Claudio Novelli/Philipp Hacker/Simon McDougall/Jessica Morley/Antonino Rotolo/Luciano

Floridi, Getting regulatory sandboxes right: design and governance under the AI Act,

SSRN Working Paper, 2025, pp.5∼7.

16) Novelli/Hacker et al., 위의 논문,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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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범적 성격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의 규범적 성격은 ‘규제면제’가 아닌 규제

당국과 샌드박스 참가자 간의 ‘규제대화’에 있다. 이는 아래 두 개의 조문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동 법 제57조제11항은 샌드박스 참여가 ‘관할당국(competent

authorities)’의 감독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면서도, 관할당국이

‘관련 법률의 범위 내에서(within the limits of the relevant law)’ 재량권을 유

연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7) 같은 조 제12항은 참가자가 샌드박스 계

획을 준수하고 관할당국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샌드박스 참여 기간

중 발생한 동 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18)

이는 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참여를 전제로 제재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규제면제’와 ‘집행 면제’를 구별하는 EU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EU 인공지능법의 입법 과정에서 일관되게 견지된 기조이다. EU 집행

위원회는 초안 단계에서 AI 규제샌드박스 관련, 적용 법령에 대한 완화나 면

제는 부여되지 않되, 관할당국이 개별 샌드박스 프로젝트에 법적 요건 적용 시

관련 법률 범위 내에서 일정한 유연성, 즉 재량권을 갖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19) 이후 EU 이사회(안)과 EU 의회(안)에서는 재량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과징금 면제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제57조제12항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세 기관 모두 적용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제면제 방식

은 채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규제대화’라는 규범적 본질은 ‘참여-운영-종료’라는 샌드박스 전 과

17) The AI regulatory sandboxes shall not affect the supervisory or corrective power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supervising the sandboxes, including at regional or local

level.(중략) 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shall exercise their supervisory powers

within the limits of the relevant law, using their discretionary powers when

implementing legal provisions in respect of a specific AI regulatory sandbox project,

with the objective of supporting innovation in AI in the Union (EU 인공지능법 제57조

제11항).

18) (전략) However, provided that the prospective providers observe the specific plan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ir participation and follow in good faith the guidance

given by the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no administrative fines shall be imposed by

the authorities for infringements of this Regulation (EU 인공지능법 제57조제12항).

19) EU 집행위원회・EU 이사회・EU 의회 모두 AI 규제샌드박스에 법적 지침 제공과 기존

규제 재량권의 유연한 활용이라는 역할을 부여하면서도, 적용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

제면제의 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Thomas Buocz/Sebastian Pfotenhauer/Iris Eisenberger,

Regulatory sandboxes in the AI Act: reconciling innovation and safety?, Law,

Innovation and Technology, Vol. 15, No. 2, 2023, pp.3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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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제도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규제당국과 참가자

간의 규제대화는, 인공지능법상 규제 의무의 해석과 적용 방식을 개별 사안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구체화하는 ‘규제학습’의 토대가 된다.

(3) 제도의 한계

‘규제대화형’ 모델 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샌드박스

참여 유인의 부족이다. EU 인공지능법의 ‘위험기반 차등적 규제 체계’의 핵심

은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의무 부과에 있다. 고위험 AI 시

스템 제공자는 동 법 제3장제2절이 규정하는 의무 준수 여부를 입증하는 ‘적합

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수행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야 시장에 진입

(제품 출시・서비스 개시) 할 수 있다(제43조).20) 그러나, EU는 고위험 AI 시

스템 제공자가 ‘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s)’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수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적합성 추정

(presumption of conformity)’의 혜택을 제공한다(제40조제1항).21) 따라서, 고위

험 AI (예비) 시스템 제공자가 샌드박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성과가 적합성 추정이나 최소한 일시적인 규제 완화의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행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

하다. 물론, 과징금 면제와 서면증명의 적합성 평가 연계22)와 같은 간접적 혜

택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화표준 등 샌드박스 밖에서의 시장 진입 경로에 비

해 확실한 이점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자발적 참여에 대한 동기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둘째, 규제 준수 절벽(compliance cliff edge)의 문제이다. 이는 샌드박스 기

간 중 규제기관과의 대화・협력하에 규제 준수 지원을 받아온 참가자가, 샌드

20) 부속서 III의 제1호에 열거된 고위험 AI 시스템의 경우, 고위험 AI 시스템이 제2절에 규

정된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제공자가 제40조에 언급된 조화표준 또는 해당

되는 경우, 제41조에 언급된 공통 사양을 적용한 경우, 제공자는 다음 적합성 평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EU 인공지능법 제43조제1항).

21) 조화표준을 통한 적합성 추정은 제3자 기관을 통해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는 것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향후 법적 분쟁 시 제공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준

다. 이러한 의미에서 EU는 조화표준을 AI 시스템 제공자의 규제 준수 부담 완화 및 비

용 경감을 위한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강혜경, EU 인공지

능법에 대한 연구 - 인공지능 규율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164∼165면.

22) EU 인공지능법은 샌드박스 종료 후 발급되는 문서를 적합성 평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참여의 간접적 실익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종료 단계’의 서면증명과 종료

보고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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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종료와 동시에 이러한 제도적 지원 없이 독자적・전면적으로 규제 의무

를 이행하여야 하는 급격한 전환에 직면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샌드박

스 종료 시 수반되는 독자적인 규제 준수 비용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예

측・계획하지 못한 참가자에게는, 샌드박스 종료가 오히려 시장 진입의 장벽으
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샌드박스 실험을 통해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필요

성이 도출되더라도, 그 입법적 반영이 지연될 경우, 참가자는 기존 규제 환경

에 묶인 채 사업 확장이 지체되는 문제에 부딪힌다. 이는 특히 규제 대응 역

량과 자원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중소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들은

샌드박스 참여 단계에서는 간소화된 자격 요건 등의 혜택을 누리지만, 종료 후

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23)

2. AI 규제샌드박스의 참여 요건과 운영 절차

EU 인공지능법은 AI 규제샌드박스의 원칙을 회원국 모두에게 구속력 있는

‘Regulation’24)의 형식을 통해 규정하되, 샌드박스 설립・개발・이행・운영・감
독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EU 집행위원회가 ‘시행법(implementing act)’25)을 통

해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EU 전역에 걸친 AI 규제샌드박스의 일관

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2025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시행법 초안을 중심으로,

AI 규제샌드박스를 ‘참여-운영-종료’의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이 분석은

Ⅲ장에서 한국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므로,

23) Novelli/Hacker et al., 앞의 논문, pp.29∼30.

24) EU 입법 체계에서 1차적 법원(Primary law)은 조약(Treaty)이고, 이에 근거한 입법 행위

(legislative act)인 ‘Regulation’은 2차적 법원(secondary law)에 해당하므로, 이를 ‘규정’으

로 직역하면 그 법 형식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또한, EU의 Regulation은 우리나

라의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Regulation’을 ‘법(법률)’으로 표기한다. 강혜경,

앞의 논문, 221면.

25) Implementing acts는 EU 기능조약(TFEU) 제291조에 근거하여, Regulation과 같은 입법

행위의 통일적 이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하는 하위 법규이다. 이는 기본 법률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그 세부 운영 사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국 법체계의 시행

령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 다만, 한국의 시행령이 대통령이 발하는 특정 법형식의

고유 명칭인 반면, EU의 ‘Implementing acts’는 합의제 초국가기관인 집행위원회가 채택

하는 법적 행위로서 양자의 헌법적 지위와 의사결정 구조가 상이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시행령’이 아닌 ‘시행법’으로 명명한다.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ing and

delegated acts, https://commission.europa.eu/law/law-making-process/adopting-eu-law

/implementing-and-delegated-acts_en (2026. 4. 7.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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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세부 절차를 망라하기보다는 한국 제도와의 비교법적 검토 실익이 있는

요소에 집중하여 검토하겠다.

1) 참여 단계 : 선정 기준 및 샌드박스 계획 수립

EU 인공지능법은 각 회원국에 대하여 2026년 8월 2일까지, 국가・지방 및

지역 차원에서 최소 하나 이상의 AI 규제샌드박스를 설립・운영할 의무를 부

과한다(제57조제1항・2항).26) 샌드박스의 참여 대상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한

정되지 않고 AI 시스템 전반을 포괄하되, 동 법 전문 제139항이 ‘혁신가들에

대한 법적 확실성 제공’과 ‘향후 법 개정을 포함한 관할당국과 기업의 규제학

습 촉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규제학습의 필요성이 높은 AI 시스템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는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행법 초안은 참여 단계에서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계획 아래 참여하는가’ 등 샌드박스 참여의 ‘적격성

요건’과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1) 적격성 요건과 선정기준

적격성 요건으로는 ① 공공 또는 민간 제공자(또는 EU 역외 제공자의 공인

대리인)일 것, ② 신청 대상 AI 시스템이 시장 출시 전이거나, 이미 출시된 경

우 실질적 변경이 예정되어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누적적으로 충족되

어야 한다(시행법 초안 제3조제2항).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SME)에게는

우선적 접근과 무상 참여가 보장된다(시행법 초안 제2조제2항).27)

선정 기준은 ① 특정 규제적・실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샌드박스 참여의 필요
성, ② 규제학습의 잠재력 및 확장성(scalability of regulatory learning), ③ 공

익 또는 EU 정책 목표에 대한 기여도, ④ 샌드박스 제안의 성숙도 및 경제적

타당성, ⑤ AI 시스템의 혁신성이다(시행법 초안 제3조제3항, 전문 제13항).28)

26) EU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및 지역 차원(regional or local level) 또는 다른 회원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가 샌드박스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EU 차원의 포괄적인 AI 규제샌

드박스 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Bagni, 앞의 논문, p.59.

27) 대기업에는 비례적 수수료가 부과되고, EU 역외 사업자는 참여 수수료와 공인 대리인의

선임이 요구된다(시행법 초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28) 이를 구체화하면, ① ‘혁신성(Degree of innovativeness)’은 제안된 프로젝트가 얼마나 새

롭고 획기적인지 평가, ② ‘공익 또는 사회적 편익(Public interest or societal benefit)’은

프로젝트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접근성 향상, 지속 가능성 촉진 등 긍정적인 사회

적 영향을 창출하는지 평가, ③ ‘성숙도(Level of maturity)’는 프로젝트가 샌드박스 내에

서 의미 있는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진척되었는지(기술적 능력, 재정적 지

속 가능성, 확장성 등)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다. Fabio Seferi, A Comparative

Analysis of Regulatory Sandboxes from Selected Use Cases: Insights from Re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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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규제학습의 확장성’ 기준이다. 이는 개별 샌드박

스 프로젝트의 실험 성과가 해당 참가자에게 국한되지 않고, 동종・유사 AI

시스템의 규제 기준 형성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선정 단계에서부터 심사

하도록 요구한다. 규제학습의 장기적 확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샌드박스는 제

도적 파급력 없는 일회성 실험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9)

(2) 샌드박스 계획의 수립

AI 시스템 제공자(또는 예비 제공자)가 샌드박스에 선정되면 지체없이 관할

당국과 ‘샌드박스 계획(sandbox plan)’에 합의하여야 한다. 이 합의문서는 실험

의 목표・조건・일정・방법론을 사전에 설정(제3조제1항제54호)하는 동시에, 제
공자의 잠재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제57조제12항).

시행법 초안은 이 계획의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는데(제5조제2항), 한국과

의 비교 관점에서 특히 주목되는 요소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해당 AI

시스템에 적용되는 EU 인공지능법 및 기타 법령상 요건을 사전 확인(같은 항

(d))으로, 이를 통해 샌드박스 진입 시점에 관할당국과 함께 규제 적합성을 검

증할 수 있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 여부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관여 필요성

(같은 항 (e))으로, 복수 규제기관 간 협력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포함한

다. 셋째, 중대한 사고의 모니터링・관리・보고를 위한 위험 관리 절차(같은

항 (f))로, 샌드박스 실험의 안전장치를 사전에 설계하도록 요구한다. 이밖에

참가 신청자 및 AI 시스템에 관한 정보, 프로젝트 일정, 참여 목적 및 활동 범

위, 실제 환경 조건 테스트 계획도 포함되며, 참여 기간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샌드박스 참여 기간은 특정 기간으로 고정되지 않고, 관할당국의 가용 자

원・우선순위와 프로젝트의 복잡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설정하며

(시행법 초안 제4조제3항), 관할당국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

진다(제58조제2항(h)). 아울러, 관할당국은 TEF(테스트・실험 시설), EDIH(EU

디지털혁신허브), AI Factory 등 기존 EU AI 인프라와 샌드박스를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시행법 초안 제4조제5항). 이는 관할당국이 기술 테스트를 독

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프라와 체계적 협력을 통해 샌드박스

Operational Practices, Regulatory Sandboxes for AI and Cyber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for Stakeholders (Filippo Bagni/Fabio Seferi eds.), Cybersecurity National

Lab・SERICS, 2025, pp.149∼151.
29) Novelli/Hacker et al., 앞의 논문,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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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운영하도록 하는 ‘허브 모델’을 의도한 것이다.30)

2) 운영 단계 : 테스트 및 검증

(1) 샌드박스 테스트 - 학습・테스트・모니터링
샌드박스 내에서 AI 시스템(예비) 제공자는 시장 출시 전 적용되는 모든 의

무를 즉시 이행하지 않고도, 관할당국의 감독 하에 AI 시스템을 학습・테스
트・검증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학습’이란 관련 데이터세트를 AI 모델에 적용

하여 개발・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테스트’란 상용화 前 시스템의 성능・신
뢰성・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니터링’은 시스템이 EU 시민

의 기본권・건강・안전에 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전문 제139항).

참가자는 활동 전반에 걸쳐 관할당국에게 EU 인공지능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맞춤형 지침을 제공받으며(제57조제6항 및 제7항), 위험 관리(제9

조), 데이터 거버넌스(제10조) 등 구체적 의무의 해석과 준수 방안을 함께 검

토한다.

따라서, 샌드박스 기간 중 참가자는 샌드박스 계획의 성실한 준수와 관할당

국의 지침 이행만을 조건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테스트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은 전면적인 규제 준수에 따른 행정적 부담 없이

도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규제기관의 지원과 피드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만, 샌드박스를 종료하고 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는 시점부터는 동 법상

모든 의무가 즉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31)

나아가, EU 인공지능법은 ‘실제 환경 조건에서의 테스트(TRWC)’를 허용하

고 있다. 시뮬레이션 환경만으로는 테스트의 한계가 있으므로, 샌드박스 계획

에 명시된 경우 샌드박스 내부에서도 TRWC를 수행할 수 있다(제57조제5항,

30) AI Factory는 첨단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EDIH(EU 디지털혁신허브)는 AI 시스템의 제공자・배포자를 위한 교육・네트
워킹・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TEF(테스트・실험 시설)는 AI 전문성을 활용하여 샌
드박스 환경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Novelli/Hacker et al., 앞의 논문,

p.23; 구체적인 기관별 역할 정의는 EUSAiR, The EU AI Ecosystem and AI Regulatory

Sandboxes: Potential Synergies (Preliminary Assessment), 2025, pp.8∼9.

31) AI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은 개발자들에게 보다 유연한 규칙이 적용되는 통제된 시판 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대중을 부당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전문 제139항, 법 제

57조제5항) 다양한 데이터 소스나 알고리즘적 접근 방식 등을 활용한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Novelli/Hacker et al., 앞의 논문,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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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제2항). 샌드박스 내 TRWC는 AI 시스템의 제품 출시 또는 서비스 개

시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참가자는 샌드박스 계획에서 합의된 조건만을

준수하면 된다. 다만, 테스트 중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관할당국은 해당

활동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제57조제11항).32)

한편, 샌드박스 참여 기간은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당국과 참가자가

합의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시행법 초안 제8조제1항).

그러나, 관할당국은 ① 샌드박스 계획상 참여 조건의 위반, ② AI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과정에서 건강・안전・기본권에 대한 완화 불가능한 중대한 위험

확인, ③ 참가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샌드박스 참여를 일시적 또는 영

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그 정지 사실과 사유를 인공지능청(AI Office)에 지

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 개인정보 처리 특례

EU 인공지능법은 공익을 위한 특정 AI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내에서 개인정보를 추가처리(further processing)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

을 두고 있다(제59조). 동 조항은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AI 시스템의 개발・학습・테스트라
는 당초와는 다른 목적으로 추가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는

GDPR의 ‘양립성 원칙’을 AI 규제샌드박스의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GDPR 제6조제4항은 목적 제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최초 수집한 개

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양립성 테스트(compatibility test)’를

거쳐 당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바, EU 인공지능법 제59조는 바로 이 원칙을 AI 규제샌드박스

영역에 적용한 것이다. 또한, 동 조항은 GDPR 제9조제2항제g호가 정한 ‘상당

한 공익상의 이유(reasons of substantial public interest)’에 따른 민감정보의

적법 처리 사유 또한 그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33)

32) 이는 샌드박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TRWC 제도(제60조)와 구별된다. 내・외부
TRWC 모두 인공지능법 제60조에서 정하는 안전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TRWC는 보

다 정확한 테스트 결과와 법 적용에 대한 확실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AI 시스템

학습을 위해 실제 개인정보 처리 등의 과정에서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권,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기관의 강화된 감독과 적절한 안전장치가 요구된다

(법 제58조제4항, 시행법 초안 제3조제53호). Bagni, 앞의 논문, p.59.

33) 이는 EU 인공지능법(제59조)이 EU GDPR에 대해 특별법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Davide Baldini, Legislative intersection perspectives on regulatory sandboxes: navigating

the interplay between the AI Act and the GDPR, Regulatory Sandboxes for A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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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EU가 AI 학습 데이터의 재사용이라는 현실적 수요를 ‘샌드박스 개인

정보 추가처리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다만, 이 특례조항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 도모를 위하여, ‘개

인정보 처리 목적이 AI 시스템의 개발・학습・테스트에 한정되고 실질적 공익
을 추구’하며, 공익 달성을 위하여 ‘엄격하게 필요한(strictly necessary)한 경

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이 특례의 실

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34) 한편, 인공지능법은 샌드박스 내

에서 AI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감독당국(DPA)의 샌드

박스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57조제10항). 따라서, 덴마크와 같

이 샌드박스 관할당국으로 개인정보 규제기관을 지정한 국가에서는, 동일 기관

이 인공지능법과 개인정보 보호법(EU GDPR)을 동시에 감독함으로써 거버넌

스가 간소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35)

3) 종료 단계 : 평가 및 규제환류

(1) 서면증명과 종료보고서

종료단계에서는 그 간의 샌드박스 테스트에 대한 평가와 문서 발급 절차를

규정한다(시행법 초안 제6조). ‘서면증명(written proof)’은 참가자의 요청에 따

라 발급되며, 성공적으로 수행된 활동 유형, 평가된 법적 요건, 프로젝트 완료

여부를 기재한다. 다만, 이는 적합성 선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 ‘종료보고서(exit report)’는 관할당국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서, 서면증명의 기재 사항에 더하여 ① 테스트에서 검토된 핵심 규

제 쟁점과 해결 방안, ② 중대한 사고 기록, ③ 유사 사례로 확장 가능한 교훈

과 모범사례가 포함된다. 두 문서 모두 적합성 선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은 없

으나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의 충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Cybersecurity: Questions and Answers for Stakeholders (Filippo Bagni/Fabio Seferi

eds.), Cybersecurity National Lab・SERICS, 2025, pp.72∼74; 주민호, 자동화된 의사결정
에 대한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 - EU AI법 제54조와 GDPR 제22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8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73∼74면; 강혜경/함인선, 앞의 책, 217∼

219면.

34) 이에 더해, 익명・합성 데이터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 기능적 분리・로그 보관・
접근 통제 등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 GDPR 제35조에 따른 고위험 모니

터링 체계와 즉각적 처리 중단 체계를 갖출 것과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제59조제1항).

Baldini, 위의 논문, pp.80∼81.

35) Baldini, 위의 논문, pp.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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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적합성 평가 기관(시장감시당국 및 인증기관)은 서면증명과 종료보고

서를 적합성 평가에 유리하게 반영하여 해당 평가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연계가 샌드박스 참여 유인의 문제를 부분적

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가 있다.36)

(2) 규제학습 환류 경로 제공

시행법 초안은 종료보고서를 기점으로 하는 규제학습 환류 경로를 설계하고

있다. 관할당국은 참여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종료보고서를 작성하고(제6조제4

항), 참가자 동의시 단일 전용 인터페이스에 공개하며(같은 조 제5항), 연차보

고서를 작성하여 인공지능청(AI Office)에 제출 및 온라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이러한 ‘종료보고서 → 연차보고서 → 공개’의 프로세스를 통하여 개

별 샌드박스 프로젝트의 학습 성과가 제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 요컨대,

EU는 ‘샌드박스 계획’과 ‘종료보고서’를 규제학습 환류의 핵심 기제로 두고, 참

여 단계의 ‘규제대화’가 운영 단계의 ‘규제학습’으로, 규제학습이 다시 종료 단

계의 ‘규제환류’로 연결되는 제도의 선순환을 지향하고 있다.

3. Digital Omnibus on AI를 통한 개정 사항

2025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Digital Omnibus on AI”를 통해 규제 간소

화와 혁신 촉진을 위한 개정을 제안하였는데, AI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요 개

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형 중견기업(Small Mid-Cap, SMC)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기존에

직원 수 250인 미만의 스타트업・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에만 적용되었던 샌드박스 우선 접근권,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직원

수 750인 미만의 소형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기존 중소기업(SME)의

규모는 넘어서되 대기업에는 이르지 않는 규모의 소형 중견기업(SMC)을 포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혜택 확대는 유망한 혁신 기업이 스타트업・중소기
업 규모를 벗어나 성장하는 순간 겪게 되는 막대한 규제 준수 비용 증가(규제

절벽)를 타개하고, 사업 규모의 확장(scale-up)을 도모하기 위해 취한 조치이

다.37)

36) Ahern, 앞의 논문, pp.31∼32.

37) Goda Skiotyte/Audrone Sadauskaite, A Digital Omnibus: Identifying Interlinks and

Possible Overlaps Between Different Legal Acts in the Field of Digital Legisl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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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샌드박스 계획과 실제 환경 조건 테스트(TRWC) 계획의 단일화이다

(법 제57조제5항 개정). EU 집행위원회는 샌드박스 내에서 실제 환경 조건 테

스트가 수반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샌드박스와 TRWC 계획을 단일

문서로 통합하여 샌드박스 참가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고38) 참여 유인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39)

이상의 개정 사항은 혜택을 지원 받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샌드박

스 제도의 현실적 제약 등을 해소하려는 입법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샌드박스의 성공적 종료가 적합성 추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기존 구조

는 유지되고 있어, 참여 유인과 종료 혜택 부재의 문제는 동 패키지에 의하여

도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40)

4. EU 회원국 및 글로벌 AI 규제샌드박스 운영 현황

EU 인공지능법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2026년 8월 2일까지 최소 하나 이상

의 AI 규제샌드박스를 설립・운영하여야 하나 회원국 간 이행의 편차는 상당

하다. 2026년 4월 현재, 전체 회원국 중 AI 규제샌드박스가 실제로 가동되고

종료된 국가는 스페인 1개국에 불과하다. 리투아니아 등 5개 회원국이 적극적

으로 이행 중이고, 독일 등 4개국이 이행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나머지 16개국

은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41)

Streamline Tech Rules, Study Requested by the IMCO Committee,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for Economy and Growth, PE 772.641, 2026, p.28.

38) 기존 인공지능법 조문의 해석만으로는 샌드박스 내에서 실제 환경 테스트를 수행 시, 샌

드박스 계획(제57조)과 실제 환경 테스트 계획(제60조)을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Genicot/Moraes, 앞의 논문, p.12.

39) 그 밖의 샌드박스 관련 추가 개정 제안은 ① 인공지능청(AI Office) 산하에 특정 AI 시스

템을 대상으로 하는 EU 차원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 회원국 간 국경 간 협력을 강

화하도록 한 것과 ② 실제 환경 테스트(TRWC) 대상을 기존 ‘부속서 Ⅲ 시스템’에서 ‘부

속서Ⅰ의 제품 결합형 고위험 AI 시스템’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Müge Fazlioglu/Joe

Jones, EU Digital Omnibus: Analysis of key changes, IAPP, 2025. 12. 9.,

https://iapp.org/news/a/eu-digital-omnibus-analysis-of-key-changes (2026. 4. 7. 최종

접속).

40) Christoph Wagner/Lokke Moerel/Marijn Storm/Yesim Tuzun, EU Digital Omnibus on

AI: what is in it and what is not?, Morrison & Foerster LLP Client Alert, 1

December 2025, https://www.mofo.com/resources/insights/251201-eu-digital-omnibus

(2026. 4. 7. 최종 접속).

41) Ahern, 앞의 논문, pp.37∼43; European Parliament Research Service(EPRS), AI regulatory

sandboxes: State of play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April 2026,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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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샌드박스 완료 및 규제 환류 단계

스페인은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AI 규제샌드박스 프로세스를 완료하고 규

제학습 성과를 공식적으로 환류시킨 국가이다. 스페인은 2023년 왕령(Royal

Decree 817/2023)을 통해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42) 신설된

AI 감독청(AESIA)과 개인정보 감독당국(AEPD)의 협력하에 12개 고위험 AI

프로젝트(의료・고용・생체인식・핵심인프라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43)을 운영하였다.44) 그 결과물로 2025년 12월 위험관리・데이터 거버

넌스・투명성・사이버보안 등 16개 실무 가이드라인(Guide 1∼16)이 발간되었

다.45)

스페인 사례가 다른 회원국 또는 관할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

다. 첫째, 샌드박스 파일럿을 EU 인공지능법의 입법 과정이 완료되기 전(2022

년)부터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실무적 집행 기준을 확보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고위험 AI 분야를 의도적으로 포함하여 규제당

국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스페인 인공지능 감독청

(AESIA)과 개인정보 감독당국(AEPD)의 협력 모델을 통하여 다수의 규제기관

간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2) 샌드박스 운영 중 또는 적극 이행 단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크로아티아, 핀란드와 같은 회원국은 AI 및

디지털화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며 AI 규제샌드박스 지침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핀테크, AI 및 디지털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리투아니아는 2024

년 10월 인공지능법 시행을 앞당기기 위한 AI 규제샌드박스 구축 계획을 발표

42) Genicot/Moraes, 앞의 논문, p.6.

43) 스페인의 AI 규제샌드박스는 EU 인공지능법의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이던 2022년 6월 파

일럿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 EU 집행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획된 동 프로그램은 EU 인

공지능법의 규정을 실제 AI 시스템에 시범 적용하여 실무적 과제를 사전에 식별하고, 그

결과를 다른 회원국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강혜경, 앞의 논문, 169∼170면.

44) 스페인 정부는, 참가 그룹의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고위험 AI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포함

시켜 다방면에 걸친 규제당국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선정된 12개 프로젝트

는 ① 필수 서비스(신용 평가 도구, 긴급 통신 텍스트 변환 시스템), ② 생체인식(디지털

연령 확인, 얼굴 인식 시스템), ③ 고용(이력서-직무 요건 대조 시스템, 프리랜서-프로젝

트 매칭 시스템), ④ 핵심 인프라(군중 사고 조기 경보 시스템, 전력 공급 사이버 보안 시

스템), ⑤ 기계, ⑥ 의료기기(임상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6개 분야이다. Ahern, 앞의

논문, p.39.

45) AESIA, Guidelines published to support compliance with the AI Act, 16 December

2025, https://aesia.digital.gob.es/en/present/20251216-guidelines-published-to-support-compliance-

with-the-ai-act (2026. 4. 7.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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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025년 초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라트비아는 국가 AI 센터 산하에 샌

드박스를 설치하기 위한 국내법을 2025년 통과시켰다. 폴란드는 2025년 2월

AI 규제샌드박스 설립 근거를 포함한 인공지능법 초안을 마련하였고, 크로아

티아와 핀란드 AI 규제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인공지능법안을 마련중이다.46)

3) 이행 의사 표명 또는 초기 설계 단계

헝가리는 AI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할 전담 AI 기구 설립 계획을 밝혔고, 룩

셈부르크・네덜란드・체코도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

립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벨기에・덴마크・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16

개 회원국은 아직 구체적인 도입 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상태로, AI 이사회(AI

Board) 산하 AI 규제샌드박스 실무그룹의 모범 사례 지침을 기다리며 자국의

규제 체계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47)

이상을 종합하면,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적극적인 9개국 중 7개국이 핀테

크 샌드박스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 샌드박스 운영에서 축적된 설계

노하우가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

할 수 있다. 반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16개국은 핀테크 샌드박스

운영 경험이 있는 국가(오스트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아일랜드, 이탈리아, 몰

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와 그렇지 않은 국가(벨기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로 균등하게 나뉜다. 이는 또한,

핀테크 경험만으로는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담보되지 않으며, 규제 설계・
전문 인력・예산 확보 등 다차원적인 과제가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준다.48)
현재 EU 내 AI 규제샌드박스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AI 규제샌드박스

설계 선택에 대한 의미 있는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따라서,

향후 시행법 최종안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EU 회원국의 샌드박스 운영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 미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현황
Datasphere Initiative(2025)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전 세계적으

로 66개의 개인정보보호・AI 기술 관련 샌드박스가 운영・개발 중이며, 이 중

31개가 AI 혁신 촉진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또한, 최소 44개국이 국가 차원의

46) Ahern, 앞의 논문, pp.39∼40.

47) Ahern, 위의 논문, pp.40∼41.

48) Ahern, 위의 논문, pp.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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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를 시행・개발 중이고, 23개국이 AI 전용 샌드박스를 운영하거나 계

획하고 있어, AI 규제샌드박스의 도입이 글로벌 추세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49)

그러나, AI 규제샌드박스는 해당 국가의 AI 규제법 존재 유무 및 규제 철학

에 따라 제도 설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EU의 대화형 모델과

비교할 수 있는 싱가포르와 미국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싱가포르는 AI 규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이 AI

거버넌스의 주요 기관으로, 2019년 ‘생성형 AI를 위한 모델 AI 거버넌스 프레

임워크’를 발표한 이래 데이터・프라이버시 등 분야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해 왔
다. 이 중, 2024년 출범시킨 ‘생성형 AI 평가 샌드박스(Gen AI Evaluation

Sandbox)’는 IMDA와 산하 AI Verify Foundation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생성

형 AI 제품의 안전성・신뢰성에 관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
험이다.50) 이와 같이 AI 규제법이 없는 싱가포르에서의 샌드박스 모델은 규제

준수 지원보다는, 혁신적인 AI 기술 테스트 인프라의 성격(기술 테스트형)을

가진다는 점에서 EU 모델과 구별된다.51)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포괄적인 AI 법이 부재한 가운데, 주(州) 차원에서 유타

주가 2025년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Act”를 통과시켜, 미국 최초의 AI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한편, 연방 차원에서는 2025년 9월, 백악관 과학기

술정책실(OSTP) 산하에 연방 차원의 AI 샌드박스를 신설하도록 하는 “샌드박

스 법안(SANDBOX Act)”이 발의되었는데, 이는 최장 10년간 연방 규정의 면

제를 허용하고 불필요한 규정의 개정・폐지를 의회에 권고52)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면제형’ 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49) Datasphere Initiative, Sandboxes for AI: Tools for a New Frontier, 2025, pp.5∼6.

50) 김정욱/성현지/유성희, 한・싱가포르 규제샌드박스 비교를 통한 AI 샌드박스 효율화 방안
제언, 규제연구 제34권 제1호, 한국규제학회, 2025, 101∼103면.

51) Richard Sentinella, How different jurisdictions approach AI regulatory sandboxes,

IAPP, 2025. 5. 14., https://iapp.org/news/a/how-different-jurisdictions-approach-ai-regulatory

-sandboxes (2026. 4. 10. 최종 접속).

52) 법무법인(유한) 광장, 미국 AI 규제샌드박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 10. 10.,

https://www.leeko.com/leenko/news/newsLetterView.do?lang=KR&newsletterNo=2203

(2026. 4. 7.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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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의 AI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과 법제 정비 방향

1. 국내 AI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문제점

1)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현황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1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

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법・지역특
구법 등’ 4개 분야의 개별법이 분야별 운영을 구체화하도록 정비되면서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이들을 통칭하여 ‘규제혁신 5법’이라 하며, 2019년 1월부터 순

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스마트도시법・연구개발특구법・모빌리티혁신법・
순환경제사회법’ 추가되어 현재 8개의 규제샌드박스 트랙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53)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완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 혁신적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직접 면제하는

‘규제특례제도(임시허가・실증특례)’이고, 다른 하나는 규제의 적용 여부가 불

분명한 경우 행정기관에 신속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여, 기한 내 확인이 없으면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비규제의제제도(규제신속확인)’이다.54)

이 중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라 할 수 있는 것이 ‘실증특례’이다.55) 실증특례

는 새로운 기술・서비스 기반 사업에 대하여, ① 허가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
격・요건이 부재하거나, ② 기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하거나,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신청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

도이다.56) 임시허가가 해당 허가 근거 법령 내 규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실증특례는 타 법령 등에 의해 허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해소할 수

53) 양세원,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

논문, 2024, 64면.

54) 박철우, 혁신촉진에 관한 규제법적 연구 -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22, 86∼91면.

55) 2024년 11월 기준, 8개 트랙 전체에서 승인받은 총 1,311건 가운데 실증특례가 1,134건을

점하고 있고, 임시허가 116건, 적극해석은 61건에 불과해 규제특례(실증특례+임시허가)가

전체의 95.3%에 달한다. 이는 한국 규제샌드박스가 사실상 인허가 규제의 한시적 면제를

축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세원, 앞의 논문, 151면.

56)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지역・규모의 제한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
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 실증특례의 소관부처와 심의기구는 개별법마다 상이하다. 정

보통신융합법은 과기부・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산업융합촉진법은 산업부・규제특례심
의위원회, 지역특구법은 중기부・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이원우(2019), 앞

의 논문, 146∼1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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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보다 포괄적인 특례의 역할을 한다.57) 따라서,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자는

新사업의 시장성을 검증하고 제품・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며, 정부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규제를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증특례는 사업자에게 실증 결과의 보고 의무를, 관계 행

정기관에게는 그 결과에 기초한 법령 정비 의무를 각각 부과하여 양자를 제도

적으로 연동하고 있다.58)

그러나 상기 ‘사업자의 보고 의무와 행정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의 연동’이라

는 실증특례의 제도적 설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든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과제 중, 법령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22%에 불과하고,

법령 개정에까지 도달한 건수는 17%에 불과하다.59) 특히 실증특례의 경우 테

스트 종료 후 그 결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수반되지 않아, 실증 성과가 제도

정비로 환류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60) 실증특례

와 임시허가가 전체 규제샌드박스의 약 95%를 차지하면서도 규제환류 실적이

미흡하다는 사실은, 한국 규제샌드박스가 ‘규제면제’에는 편중되어 있으나 ‘규

제학습’의 기능은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샌드박스 조항의 한계

우리나라는 2025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여 고영향 AI 등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AI에 특화된 샌드박스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 법

제19조제3항은 정보통신융합법상 임시허가(제37조) 및 실증특례(제38조의2)가

AI 융합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61)

이 조항은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AI 규제샌드박스로서의 한계를 내포

하고 있다.

57) 박철우, 앞의 논문, 90면.

58) 이원우(2019), 앞의 논문, 147면.

59) 김정욱/성현지/유성희, 앞의 논문, 95면.

60) 박지현/이성엽,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샌드박스 제도화 연구 — EU 인공지능법의 규제샌

드박스와 디지털 옴니버스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6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6,

66∼67면; 양세원, 앞의 논문, 155면.

61) 인공지능기본법 제19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

조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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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AI 규제샌드박스 관련 독립된 법적 근거나 정의 규정이 부재하다. 현

행법이 독자적인 AI 규제샌드박스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기존 실증특례

제도를 준용하는 ‘간접위임 구조’ 하에서는 AI 고유의 특수성을 반영한 샌드박

스제도의 설계가 곤란하다.62) 이는 EU가 AI 규제샌드박스를 독립된 장

(chapter)으로 두고 법적 정의까지 부여한 것과 근본적으로 대비된다. 또한, 독

립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결과, EU의 샌드박스 계획이나 종료보고서에 상응하

는 체계적인 운영 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AI에 특화된 규제 의무를 기존 실증특례의 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부정합의 문제이다. 정보통신융합법상 실증특례는 인허가 규제의 한시

적 면제를 본질로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이 새로이 부과하는 고영향 AI

확인・사업자 책무, 투명성・안전성 의무 등은 인허가가 아닌 피규제자인 사업
자의 일반적 행위 의무에 해당하므로, 기존 실증특례의 틀로는 이러한 의무에

관한 규제 준수 지원 수요를 포섭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임시허가 및 실증특

례의 신청 요건은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전제한다. 예를 들어, AI 학

습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와 같은 적법한 처리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5조). 그러나 이러

한 개인정보의 적법처리 근거 규정은 ‘허가’가 아닌 ‘의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석상 실증특례의 적용이 곤란하다.63)

셋째, 아직 규제 집행의 선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규제학습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되었고, 하위법령・가이드라인도 공표되어 규범적 틀은 마련되
었으나, 법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 규제당국이 규제를 구체적 사안

에 적용・집행한 사례는 없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진흥
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1년 이상은 규제를 유예할 것임을

시사했다.64) 따라서 규제기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인공지능기본법상 실무적

집행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업자는 고영향 AI・생
성형 AI 등 한 번도 이행해 본 적 없는 새로운 규제의무를 해석하고, 내부적

으로 준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65)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

62) 박지현/이성엽, 앞의 논문, 61∼62면.

63) 송도영/이한송/조은별, 글로벌 AI 규제샌드박스 동향 및 시사점, 법무법인 비트 V.A.R,

2025, 15면.

64) AI Times, AI 기본법, 22일부터 시행...“1년간 규제 유예”, 2026. 1.21., https://www.korea.

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629 (2026. 4. 7. 최종 접속).

65)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AI’ 판단 기준의 모호성이 기업들의 규제 준수에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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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규제자인 사업자와 규제자인 관할당국이 AI 시스템에 특화된 고유의 위

험을 고려하여, 규제 준수 방법을 같이 모색하는 상호 학습의 과정이다. 그러

나, 인허가 면제를 본질로 하는 현행 실증특례에는 이러한 규제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 샌드박스 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특례 규정의 부재이다. AI시스템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편향성을 식별・제거・완화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에 편

향성을 심어주는 성별・인종・정치적 성향과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어디에도 AI 시

스템의 편향성 식별・제거・완화 조치를 위한 민감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마

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AI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상용화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진입 전에 규제 충족 여부를 선제적으로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실제 학습 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샌드박스

는 그 본질적인 목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제Ⅱ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EU는 인공지능법 제59조를 통해 샌드박스 내 개인정보 추가처리 특례를 명문

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66)

다섯째, AI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제기관 간 거버넌스를 조정할 컨트롤타워

가 부재하다.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들 각각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의 역할 분담이 법률

로써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건복지
부 등 분야별 소관부처 간 권한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할 컨트롤타워가 확립

되어 있지 않다.67) 예컨대, 동일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소관인 ‘ICT융합 샌드박스’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산업융합 샌드박

스’에서 각각 승인받은 사례는 규제샌드박스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중복 심사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경우이다.68) 더욱이 AI 기술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적 기술이므로, 이러한 파편화된 거버넌스의 문제는 AI 규제샌드박스에서

한층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가중시키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행정적 부담이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

다. Daniel Seijin Kim/Hodan Omaar, Mixed Signals: Korea‘s AI Framework Act and

Its Regulatory Risks, ITIF, 2025, pp.1, 15.

66) 강혜경, 앞의 논문, 253∼255면.

67) 한국의 규제샌드박스는 각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산되어 파편화된 심사기준과 운

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지현/이성엽, 앞의 논문, 69면.

68) 양세원, 앞의 논문, 132∼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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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

1) 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AI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모델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AI 규제샌드박스의 설계방향은 해당 국가의 기존 AI 규제

체계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규제면제형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것은, 포괄적인

AI 연방 규제법이 없기 때문이다. EU나 한국처럼 법률로써 AI 사업자에게 투

명성・안전성・영향평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미
국의 AI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연방 규정의 면제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AI 규제법을 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규제 준수 지원의 목적으로 샌드박스를 설계할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규제 혁신 기술 테스트를 지원하고 국제 표준을

선도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반면, EU와 한국은 포괄적인 AI 규제법에

따라 위험도별 차등적인 규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규제면제형(미국) 또

는 기술 테스트형(싱가포르) 모델을 차용하기보다는, EU처럼 규제학습과 규제

대화를 본질로 하는 ‘규제대화형 모델’을 기본 프레임워크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EU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할 필요는 없고, 한국 고유의 제도적 환경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실증특례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실증특례제도와 AI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은, 인공지능기

본법 개정을 통하여 규제 준수 지원을 위한 ‘규제대화형’ 샌드박스 규정을 신

설하되, 기존의 혁신적인 AI 사업들의 인허가 면제를 본질로 하는 실증특례와

병행할 수 있도록 ‘이원적 구조’를 취하는 것을 제안한다.

2) 인공지능기본법상 법적 근거 신설 및 이원적 운영

앞서 검토한 기존 규제특례의 한계와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초기 단계의 규

제 경험 및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본법 내에 독립된

AI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69) 인공지능기본법이 AI 분야의

입법 목적과 정책 방향, 제도적 기본 골격을 설정하는 위상을 가지는 이상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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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운영 절차70) 등 핵심 사항은 기본법

차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전제가 되는 AI 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실증특례를 유지함으로써 인허가 규제의 한시적 면제를 제공

하고,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가 부과되는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AI 규제샌드

박스를 통하여 사업자의 법규 이행을 지원하며, 그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실무적

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규제환류 경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한국형 AI 규제샌드

박스 제도는 ‘규제면제’에 중점을 둔 EU 모델과 달리 ‘규제면제’와 ‘규제학습’

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점에서 EU와 차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1) 선정 기준 : AI 기술 혁신성에 대한 우선 고려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AI 기업이

우선적으로 기존 규제와의 충돌 여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혁신 AI 기술과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및 산업적

파급력, 기존 규제 체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위험성 수반 여

부,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규제당국과의 상호 학습이 필요한

정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혁신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규모

(중소기업・스타트업 우선 선정), 사회적 안전 등 공익에 대한 기여도도 추가

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규제학습 환류 메커니즘의 제도화

AI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학습의 결과가 법령・가이드라인 등의 규제 정
비로 연계되는 강제적 환류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EU처럼

69) 한국도 EU와 같이 AI 규제샌드박스가 ‘실험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기본법에

샌드박스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이성엽,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법, 박영사, 2025, 114면;

같은 취지로, AI 규제샌드박스가 인공지능기본법 체계 내에서 위험 기반 규제의 실질적

인 이행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제도적 인프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박지현/이성엽, 앞

의 논문, 76∼77면.

70) EU AI 규제샌드박스 이행절차는 타 국가에 비해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따

라서 EU의 ‘참여-운영-종료’의 3단계 프레임워크를 참조하여 하위법령 등으로 마련할 것

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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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참여 전 사업자와 규제기관 간에 합의된 샌드박스 계획 문서와 종료

보고서의 기재 사항・공개 범위 등을 법령을 통해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화 의무는 샌드박스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규제환류로의 선순

환을 위한 제도적 전제가 된다.

나아가, 규제당국의 법령 정비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

다. 현행 규제샌드박스체계에서는 실증 결과에 대한 규제환류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실증 종료 후 법제도 개선이 규제당국의 의지와 재량에

좌우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국 연방 SANDBOX Act(안)이 제안하는

것처럼 샌드박스 운영 결과와 법령 정비 필요 사항을 국회에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소관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관계부처의 법령

정비를 촉구할 수 있는 절차적 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71)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3)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우선 접근성 보장
샌드박스 선정에 있어서는 고영향 AI,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

의무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접근

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EU는 Digital Omnibus

on AI를 통해 샌드박스 혜택의 범위를 소형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였는데,

이는 AI 규제샌드박스가 규제 대응 역량과 자원을 갖춘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

되지 않고, 중소규모의 혁신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

다. 인공지능기본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제 불확실성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

업・스타트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샌드박스 참여 접근성의 보장은 제도 설계의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한다.

4) 샌드박스 참가자에 대한 혜택 부여

EU가 참가자의 성실한 샌드박스 계획 준수를 전제로, 샌드박스 기간 중 인

지된 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우리나

라도 샌드박스 기간 중 ‘사실조사의 유예’ 또는 ‘과태료・과징금의 감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기본법상 검・인증 제도(제30조)와의 연

계도 고려할 만하다. 특히, 고영향 AI에 대하여 샌드박스 결과를 검・인증등에
71)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 필요성을 잘못 판단하고 불이행할 경우, 소관부처(샌드박스 운영・
신청 접수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 규제부처(실제 규제관할 부처)의

법령 정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박철우, 앞의 논문, 150∼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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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면, 고영향 AI 사업자는 ‘샌드박스 참

여 → 검・인증등 취득 용이(제30조제3항) → 공공조달에서의 시장 접근 이점

(제30조제4항)’이라는 간접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 신설 및 양립성 기준의 실질화

샌드박스 내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구축을 테스

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은 AI 규제샌드박스에 특화된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본법

상 ‘AI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처리 특례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EU 역시 샌드박스 내 개인정보 특례 규정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

나, EU는 그 적용 대상을 ‘범죄 예방・공중보건・환경보호 등 공익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상업적 혁신 목적의 AI 개발에까지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특례 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어 특례 자체가 개인정보 재사용의

실질적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우려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샌드박스 내에서 개

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의 ‘양립성 테스트(compatibility test)’라는 기존 법리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동 법 제15조제3항72) 및 제17조제4항73)이 규정하는 ‘당초 개인

정보 수집 목적과의 양립성 판단 기준’을 샌드박스 맥락에서 구체화하는 방안

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학습 데이터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의 재사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양립성 테스트 기

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74) 구체적으로는, 샌드박스 테스트

과정에서 AI 시스템의 편향 검출・안전성 검증 등 학습 데이터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재사용하는 경우, 이를 당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상 ‘양

7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73)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74) 강혜경, 앞의 논문, 323∼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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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 원칙’이 추상적 법문의 해석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개인정보 규제기

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샌드박스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실질화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이 기

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템플릿(양식) 등의 형

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EU와 같이 공익 목적의 AI 시스템에 한정하여 개인정보

재사용을 허용할 필요는 없다. EU가 공익 목적에 중점을 둔 것은 기본권 보호

를 최우선시하는 EU 고유의 규제 철학에 기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샌드박

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포괄적인 기준으로 샌드박스에서의 개

인정보 재사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규제샌드박스 컨트롤타워 지정

AI 규제샌드박스가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조정할 거버

넌스 체계의 정밀한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AI 시스템은 그 특성상 복수의

규제 영역에 걸쳐 작동하므로, 단일 부처의 소관만으로는 샌드박스 제도를 효

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75)

한국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기본법의 소관부처로서 샌드박

스의 주관기관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AI 시

스템은 개인정보 처리,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등 다수의 규제 영역이 관련되

므로, 관계 당국의 참여와 감독이 수반된다. 따라서, 복수의 규제기관 간 입장

을 조율하고 샌드박스의 일관된 운영 및 성과 축적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현행 규제샌드박스 체계에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기존 거버넌스

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76)

이 컨트롤타워에는 기존 실증특례와 새로이 도입될 AI 규제샌드박스 간의

정합성을 조율하는 기능이 핵심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원적 운영

구조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특정 AI 사업이 실증특례와 AI 규제샌드박스

75) 기존 실증특례제도 역시 부처별・분야별로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중복・유사 실증이 발생
하고, 규제 성과가 축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지정 및 관계부

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훈/정희영,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이해와 정

책적 제언 - 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법・제도 개선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통권
제489호, 대한변호사협회, 2020, 303∼304면.

76) 김태오, 행정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문제, IT와 법연구 제24집, 경

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2,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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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어느 트랙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분류하는 기준과, 양 트랙 간 중복 심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샌드박스 컨트롤타워는 양

트랙의 운영 성과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법령 정비와 가이드라인 개선 등으로

환류하는 허브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7)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와 AI 인프라 연계

AI 규제샌드박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적・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확충과 안정적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AI 규제샌드박스는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기본권・윤리・법적 판단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이러한 규
제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제도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된다.77) 따라서, 기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AI 담당 공무원 일부를 활용하거나 제한된 예산만으로는 AI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규제당국이 모든 기술적 역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EU가 샌드박스 관할당국이 직접 기술 테스트를 수행하기

보다는 외부 기관(TEF, EDIH 등)과 협력하는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안전연구소(AISI),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자유특구,

AI 실증 테스트베드, 데이터센터 등 이미 구축된 물리적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78) 이를 통해, 기존 AI 생태계에 이미 투입된 예산・
인프라・전문성을 중복 투자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EU 인공지능법과 시행법 초안을 통해 EU AI 규제샌드박스의 법

적 근거, 규범적 성격, 운영 절차를 검토하고, Digital Omnibus on AI의 샌드

박스 조항 개정안과 EU 회원국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비교 준거로

삼아 한국의 기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논의

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77) Ahern, 앞의 논문, pp.26∼27.

78) 최해옥, AI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정책과제, STEPI Insight 제34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5,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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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EU 인공지능법상 AI 규제샌드박스의 규범적 본질은 ‘규제면제’가 아

닌 ‘규제대화’에 있다. EU는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규제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복잡한 법규의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AI 규제샌드박스를

설계하였다. 동 제도는 법의 적용 자체를 면제하지 않으면서 성실한 참가자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샌드박스 계획과 종료보고서를 통한 규제학습 환류의

선순환을 지향한다. 이러한 ‘규제대화형’ 설계는 포괄적 AI 규제법을 보유한

법제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지며, AI 규제법이 부재한 미국의 규제면제형 모델

이나 싱가포르의 기술 테스트형 모델과 구별된다.

둘째, 한국은 EU 인공지능법의 위험기반 규제 모델을 수용한 포괄적인 AI

법을 제정하였음에도, 그 규제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는 핵심 장치인 AI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는 독립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실증특례는

인허가 규제의 한시적 면제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바, 인공지능기본법이 고영

향 AI・생성형 AI 등에 대하여 새로이 부과하는 규제 의무의 이행까지 포섭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당국과 사업자

모두 규제의 구체적 이행 방법에 관한 실무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이를

보완할 규제학습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아울러, 샌드박스 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특례 규정의 부재, 부처별로 분산된 거버넌스 체계, 실

증 성과가 법제도 개선으로 환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이상의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인공지능기본법 내에 독립된 AI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신설하되, EU AI 샌드박스가 목표로 하는 규제대화 및

규제학습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세부적인 운영 요건과 절차를 참고하면서도

한국의 규제환경에 맞추어 변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입법 방안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안한다. ① 기존 실증특례는

유지하되 인공지능기본법상 AI 규제샌드박스 조항을 신설하여, 양 제도가 상

호 보완하는 ‘이원적 운영 구조’를 정립한다. ② 샌드박스 선정에 있어 AI 기

술의 혁신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공익성・규제학습 필요성・규제환류 확장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한국형 기준을 마련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

법상 양립성 원칙을 샌드박스 맥락에서 실질화하여 공익 목적에 한정하는 EU

와 달리 상업적 혁신 목적의 AI 개발까지 포괄하는 개인정보 처리 특례 규정

을 신설한다. ④ 샌드박스 계획 및 종료보고서를 법률로 의무화하고, 이를 국

회 정례 보고 및 규제심사와의 연계 등을 통해 강행적 규제환류 경로를 확보

한다. ⑤ 실증특례와 AI 규제샌드박스 양 트랙의 정합성을 조율하는 컨트롤타

워를 지정한다. ⑥ 기존 AI 인프라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 규제기관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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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보완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포괄적 AI 규제법을 보유한 국가에서 규제 의무만 부과하

고 그 준수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복잡한 규제

의 해석과 이행에 독자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규제당국 역시 구체적 사안

에의 적용 경험을 축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기본법의 개정과 전담기구

의 지정이라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시급히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도 남아 있다. 첫째, Digital Omnibus on

AI는 현재 EU 의회와 이사회 간 3자 협상(trilogue)이 진행 중이며, 시행법 최

종안 역시 미발표 상태이므로, 이들 입법이 확정된 이후 후속 검토가 필요하

다. 둘째, 본 연구는 EU 회원국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샌드

박스 운영을 종료한 국가는 스페인 하나에 불과하여, 향후 타 회원국들의 샌드

박스 운영 실적이 본격적으로 축적되는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비교 연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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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the Korean AI Regulatory Sandbox*

-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with the EU AI Act -

79)Hyekyung KANG*・Seong-yeob LEE**

In 2024, the EU enacted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establishing AI regulatory

sandboxes as an independent chapter and linking risk-based regulatory obligations

with compliance support within a single legal framework. Korea, by contrast,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25, imposing regulatory

obligations on high-impact AI and other categories, yet did not establish an

independent AI regulatory sandbox. Instead, it merely stipulated the application

of existing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under the Special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motion and Convergence Activation,

thereby exhibiting a pattern of selective legal transplantation in which the

EU’s regulatory obligations were adopted while the compliance support

mechanism was not.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basis, normative character, and operational

procedures of the AI regulatory sandbox under the EU AI Act, and further

examines the Draft Implementing Act on AI Regulatory Sandboxes (December

2025), the Digital Omnibus on AI (November 2025), an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EU Member States, including Spain.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normative essence of the EU AI regulatory sandbox

lies in regulatory learning through regulatory dialogue. Furthermore,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sandbox models of the United States and Singapore,

*** This article is based in part on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A study of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 regulation
and data protection, with revisions and further elaboration.

*** First Author, Ph.D. in Law, Advisor, Bae,Kim&Lee LLC

*** Corresponding Author, Ph.D. in Law,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of Technology,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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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dedicated AI regulatory legislation is absent, the study argues that a

‘regulatory dialogue’ model is better suited for jurisdictions possessing comprehensive

AI legislation, such as the EU and Korea. The study also finds that Korea’s

existing regulatory sandbox is concentrated on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which are essentially licensing exemptions, making it difficult

to address the compliance support needs arising from the regulatory oblig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on AI. It further identifies the absence of an

independent legal basis for AI regulatory sandboxes, special provisions on

personal data processing, a coordination framework among the relevant

authorities, and a regulatory learning feedback mechanism.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legislative dire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Korean AI regulatory sandbox system. First,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a new AI

regulatory sandbox provision should be established within the Framework Act

on AI, thereby instituting a ‘dual-track operational structure’ in which the

two systems complement each other. Second, Korean selection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that prioritize AI technological innovativeness while comprehensively

incorporating public interest, the need for regulatory learning, and the scalability

of regulatory feedback. Third, special provisions on personal data processing

should be introduced by substantiating the compatibility principle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ithin the regulatory sandbox context,

extending its application - unlike the EU model, which is limited to public

interest purposes - to encompass commercially innovative AI development.

Fourth, mandatory regulatory feedback pathways should be secured by legally

requiring sandbox plans and exit reports, and by linking them with periodic

report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regulatory review procedures. Fifth,

a control tower should be designated to ensure the coherence between the

dual tracks of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and the AI regulatory

sandbox. Sixth, the capacity limitations of regulatory authorities should be

addressed through strategic linkage with the existing AI infrastructure ecosystem.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의 법제 정비 방향에 대한 연구 / 강혜경, 이성엽  141

Keywords : AI regulatory sandbox,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EU 
AI Act, regulatory learning, regulatory feedback, regulatory 
exceptions for demonstration, Digital Omnibus on AI




